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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후 그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

고 있다. 특히,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전국민연금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전국민연금시대의 개막

이라는 거창한 구호 이면에는 국민연금제도 확대적용에는 많은 문제점이 놓여져 있다.

무엇보다도 신규 확대적용대상자들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큰 장애가 되며, 또한 확대적용자의 자격관리에 대한 준비가 충분한 기

간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적용한것의 효과를 분석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쉬운 사안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향후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사안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더욱이, 이 연구는 연구

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용대상자와 기존가입자의 소득포착

률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해 새로이 구축된 모형

은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효과분석뿐만 아니라 조세정책분석을 위한 모형구축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 모형자체만 평가하더라도 방법론상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역시 정책당국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 봄직한 것이

라고 하겠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전영준 전문연구위원에 의해 집필되었으며, 이

신정 연구원, 오미순 연구조원이 자료정리와 원고정리를 도왔다. 필자는 익명의 심사자

의 성의있는 조언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연구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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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처음 도입된 이래 중요한 노후생계보장 수단

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국민연금의 적용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1988

년 1월 도입당시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된 이후 1992

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1995년 7월 농어민 및 군 지역 자영업자에 확대 적용

되었으며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1).

본 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들로는 국민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수익률의 하락, 국민연금 재정

의 불안정, 그리고 국민연금 미적용 계층의 소득보장과 여타 공적직역연금제도(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와의 연계문제 그리고 1998년도 하반기로 예정된

국민연금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까지 확대함에 따른 문제점들로 대별될 수 있다. 만일

계획대로 1999년도 4월부터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확대 시행

될 경우 1997년 11월 현재 736만명에 불과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약 1480만명에 달하

여2) 국민연금제도의 수혜에 대한 기득권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

서 향후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의 인식하에서 1997년 6월에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 분야의 전

문가와 정부 및 이익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 이

결성되었으며 1997년 12월까지 논의를 계속하여 기획단의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연금급여의 대폭적인 하향조정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점진적인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획단의 개선안은 기존의 국민연금가입자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샀

으며 이러한 기획단안에 대한 반대안으로 최근 정부는 독자적인 개선안을 기초로 국

1) 1998년 2월 정부에 의해 확정되고 3월에 입법예고된 국민연금법개정안에는 그 확대 적용시

기가 1998년도 10월 1일이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공공자금관리법(이하 공자법) 5조 삭제

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으며, 정부는 수정된 개정안을 1998년 정기국회에 제

출하였으며, 1998년 12월 현재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정부에 의해 수정 제출된 개정안

이 당초 개정안과 다른점은 연금급여율을 당초 40년 가입시 55%이던 것을 60%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공자법 5조를 전면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공자법에 의해 강제예탁이 의무화되던

대상 연 기금에서 국민연금기금을 2001년도부터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2)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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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획단안과 정부안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방안, 미적용 계층의 소득보장과 여타

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방안 그리고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까지 확대 적용을 대비한 조

치에 대해 상당히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으나 연금급여수준 및 구조 그리고 연금보험

료 수준에 대해서는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획단안

이 연금급여율을 40년 가입시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연금보험료

인상을 가능한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정부안은 ILO 권고기준인 54% 이상

의 연금급여율을 유지하고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연금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단안과 정부안은 연금재정 안정화 달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이한 접근법

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배분과 세대별 그리고 국민연금의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 사이의 후생수준에 대한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은 경제활동에 큰 왜곡을 초래하

여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의 후생감소를 초래하는 반면 기획

단안이 채택하고 있는 연금급여의 대폭적인 하향조정은 미래세대의 연금재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이들 세대의 후생을 상당히 증진시키리라 예상된다. 또한, 연금보험

료의 지나친 인상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국민연금 신규가

입자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고용주 그리고 전산업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들은 연금재정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많아 연금정부담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야기시

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국민연금제도의 개정에

따른 세대간 그리고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간 자원의 재분배와 후생의 변화에 대한

엄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확대에 따른 세대간 집

단간 후생변화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

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간의 과세당국에 의한 소득포착률의 차이를 추정하였으며,

Auerbach & Kotlikoff(1987)에서 사용한 세대중복모형을 다경제주체 일반균형 세대중

복모형(A Multi- Agent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으로 확

장하여 시뮬레이션의 기본모형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방법론상에서 두 가지 측면의

발전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먼저, 국민연금의 기존가입자와 확대적용대상자 각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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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포착률을 명시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분배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재분배

효과에 대한 함의를 도출함에 있어서 현실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둘째, 이론적으로는

Auerbach & Kotlikoff(1987)에서 사용한 단일경제주체 세대중복모형을 다경제주체 세

대중복모형으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CGE 모형에

대한 연구분야에서 진일보하였다고 사료된다.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보험수리적인

형태(Actuarial Study)로 이루어졌다. 민재성 김용하(1991)는 Denton- Spencer(1981)

의 모형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국민연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3). 보험수리적

인 형태로 이루어진 연구에는 이 밖에도 김용하(1994)와 문형표(1995)가 있는데 이들

연구는 연금재정부담의 세대간 분포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였다.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는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과의 연계방안 연구도 행해졌으며

이에는 문형표(1993)와 김용하 민재성(1994)이 있다.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대

안들에 대한 명시적인 후생분석을 행한 국내의 연구에는 전영준(1997a)과 전영준

(1997b)가 있다. 전영준(1997a)는 Auerbach & Kotlikoff(1987)의 세대중복모형을 응용

하여 국민연금제도개선안에 대한 세대별 후생분석을 하였으며 전영준(1997b)는 평생

소득에 입각한 소득계층분류를 한 후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효과를 후생분석

을 중심으로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에 사용한 모형은 이 두 연

구에서 사용한 모형을 통합하여 형성된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존의 연구와의 차별성은 주로 보험수리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와

달리 명시적인 후생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과거 행한 세대중복모형을 이용한 후

생분석과는 달리 세대별 후생분석과 세대내 (집단별) 후생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는 차별성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을 추정한 결

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고용주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 기존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소득포착률은 약 98%,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신규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은 약 50%로 추정되었

3) 배준호(1994)는 Denton- Spencer(1981)를 개량하여 1974년 당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도입연

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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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집단간 소득포착률의 차이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강하게 반영된 연금급여

산식을 담고 있는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

는다. 실제로 평균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우위를 차지하리라 예상되는 신규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이 낮은 관계로 소득의 재분배가 기존가입자들로부터 신규가입자들에게 이

루어지는 소득의 역분배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

서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제고는 국민연금급여 산식상의 소득재

분배 요소의 강화보다는 연금재정을 위한 재원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에 달렸으며,

연금급여 산식상의 재분배 요소의 강화는 과표양성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를 전제

할 때만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원의 역분배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표양성화의 노력과 더불어 세원의

분포가 보다 공평하게 분포되어 있는 세원의 발굴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포착률과 상관없이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소비에 대한 과

세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조세구조를 감안하여 연금재정의 일부를 조세수입에서 충

당하는 방안을 신중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개선안으로

제시된 정부안과 기획단안은 대체적으로 기획단안이 미래세대의 연금재정부담을 줄여

후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최근 논의된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제 장에서는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을 추정하며, 제 장

에서는 제 장에서 추정된 소득포착률과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 다경제주체 세대중복

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개선안에 대한 후생분석을 행한다. 마지막으로 제 장에서

는 본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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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그 기틀을 마련하

였으나 당시 세계적인 오일쇼크로 인해 그 시행이 보류되었다가 15년 후인 1987년 전

면적인 제도 개정으로 1988년부터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

원, 생활보호대상자, 3년 이상 교도소 수감자 및 행방불명인 자, 장해연금수급자 등은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적용은 당연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당

연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사업

장가입자 이외의 자로서 1994년 12월 31일 현재 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군 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으로 구성된다4).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임의계속가입

자와 임의가입자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임의 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 2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경우 신청에 의하여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

며,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서 임의로 가입을 신청한 자

를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발전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자가 1988년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제

도 도입당시 당연적용대상자가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이던 것이 1992년부터 5인 이

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으며 1995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확대되었다. 이 결과 1988년

총 가입자수가 약 440만명이던 것이 1997년도 말 현재 735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또

한 1999년 4월부터는 적용대상을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할 예정이다5).

4) 1995년부터 국민연금적용대상자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가입자들을 농어촌 가입자로

지칭함.
5) 1999년도 상반기의 국민연금제도 확대 적용대상자를 흔히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지칭하고 있

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는 도시지역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5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전산업의 임시직 일용직을 포함한 개념이다. 아래 제 장에서 자세히 언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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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조달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여원칙에 따르는 적립방식

(Funded Sys tem)이다. 즉 가입자가 근로기간 또는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부는 보험료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추후 가입자의 은퇴 후 연금급여를 지

급하는데 충당하는 방식이다.

<표 1> 국민연금 종별가입자 현황

(단위: 개, 명)

총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 농어촌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4,432,695
4,520,948
4,651,678
4,768,536
5,021,159
5,159,868
5,444,818
7,257,394
7,425,700
7,356,931

58,583
62,952
72,511
80,987

120,374
129,703
144,910
152,463
164,205
172,759

4,431,039
4,515,680
4,640,335
4,747,605
4,977,441
5,108,871
5,382,729
5,541,966
5,677,631
5,600,947

-
-
-
-
-
-
-

1,650,958
1,681,915
1,606,542

1,370
4,036
8,274

14,921
32,238
40,452
48,322
48,710
50,514
47,208

286
1,232
3,069
6,010

11,480
10,545
13,757
15,760
15,640

102,234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1997 .

<표 2>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율

(단위: %)

구 분 소 득 기 준 보 험 료 율

사업장 가입자 표준소득월액
사용자

가입자

법정퇴직금

1988 93
1.5
1.5
-

1994 97
2.0
2.0
2.0

1998년이후
3.0
3.0
3.0

임의 및 임의

계속 가입자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전액

본인부담

3.0 6.0 9.0

지역 가입자

(1995. 7 시행)
신고소득월액

전액

본인부담

1988
2000.6
3.0

2000.7
2005.6

6.0

2005.7
이후

9.0
주: 단, 농어민에 한해서는 최저소득 등급의 보험료의 1/ 3을 정액으로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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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 급여구조

종 액
자 격 연 금 액

산 정 공 식가입기간 지급개시연령 재직여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20년 이상

15 20년

미만

60세

(55세)1)

60세

(55세)1)

퇴직시

퇴직시

0. .2 (A +0.75 B)(1+0.05n)2)

(+ 가급연금액)

0. 2( A +0.75 B)(0.725+0.05n' )2)

(+ 가급연금액)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20년 이상

20년 이상

60 65세미만

(55 60세미만)1)

55세

재직시

퇴직시

기본연금액 {0.5+0.1(연령- 60)}

기본연금액 {0.75 0.05 (지급

개시연령- 55)} + (가급연금액)

유족연금급여
수급자

사망시

기본연금액의 60%

(가입기간 20년이상)

기본연금액의 50%

(가입기간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 10년미만)

주: 1) 특수직종근로자 (갱내광부 및 선박어로작업종사자)의 경우.

2) A: 수급전년도 전가입자 평균소득월액, 연금지급 개시후의 경제사정 변동률을 감안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1995. 1. 5 개정).

B: 가입자의 전가입기간 중 재평가된 표준소득월액의 월평균치.

n(n ) : 20년(15년) 초과가입년수.

가급연금액 : 배우자 월 5천원, 자녀 1인당 월 3천원.

자료: 보건사회부, 국민연금법령집 , 1989.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수준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보험료 납부는 사업장 가

입자인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가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론적으로 볼 때 사용

자의 연금갹출 분담분은 사용자의 노동고용 비용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에게 귀착되어 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6).

6) 사용자의 연금갹출 분담분이 근로자에게 귀착되어지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서 논리의 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Brittain(1972)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

로 검토한 결과 고용주의 사회보장분담금이 실제로는 근로자의 부담으로 거의 완전하게 전

가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의 귀착에 대한

실증연구는 현재 필자에 의하여 진행중이며 모형상 사용자의 연금갹출 부담분의 처리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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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측면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살펴보면, 노령으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 장

해 발생 및 조기 사망 등의 위험에 대해서 노령연금, 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등이 지

급되고 있다. 각종 노령연금의 종류, 수급자격 및 급여산식은 <표 3>에 정리되어 있

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소득추계제도(earnings means- test)의 일종인 재직자 노령연

금이 도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령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연금가입자에게는 완전노령연금의 일정부분만 지급하는 제도이다.

2.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기적 재정의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재정운용방식이 적립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한 현재

국민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상당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1997년 말 현재 33조 1906억원). 그러나 2008년 완전노

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이루지는 시점 이후에는 기금규모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당해 연도 재정

의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 같은 재정불안정은 낮은 보험료 부담 높은 연금급여 체계와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된 나라에서

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 그리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나라의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은 1988년 도입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실증연구의 결과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노동공급의 탄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연금보험료의 사

용자 부담분이 근로자에게 100% 전가된다는 것은 무리한 가정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7) 우리나라의 연금급여수준이 <표 4>에 예시된 주요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반면,

연금보험료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노령화가 보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건데 이들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국

민연금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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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국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

(단위: %, 세)

한 국 일 본 독 일 스 웨 덴 미 국

연금보험료 9.0 17.35 20.3 19.33 12.3

연금급여수준

(최종급여수준대비)
70 69 70 60 40

연금수급개시연령 60 65 65 65 65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 공청회자료 98- 01. 1998.

국민연금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투명성 미흡과 수익률 저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그리고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

용되고 있다. 기금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예탁이 너무 높으며 보장되는 수익률도 금융부문에 비하여 낮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공공부문 예탁은 1993년까지는 신규 조성자금의 50% 수준이었으나 1994

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시행으로 예탁규모가 증가하여 1997년 9월 현재 그 비율

이 68.1%에 달하고 있으며 수익률도 금융부문에 비해 1.45% 정도 낮다8).

<표 5> 국민연금기금 부문별 수익률 추이

(단위: %)

1988 1990 1994 1995 1996 1997. 9

계 11.98 12.55 12.10 12.11 10.75 10.69

공 공 부 문 11.0 11.0 10.25 11.64 10.30 10.33

금 융 부 문 12.95 13.83 13.91 13.11 11.86 11.78

복 지 부 문 - - 10.94 10.68 9.69 8.74

공공 금융차이 1.95 2.83 3.66 1.47 1.56 1.45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 공청회자료 98- 01.1998.

8) 정부가 보장하는 수익률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수익률의 차이는 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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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자금기금으로 예탁되는 규모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원회 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제한 없이 공공자금관리기

금에 의무 예탁하게 되어 있고 예탁자금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권리도 정부가 공식

적으로 발행한 국채가 아닌 재경부장관의 예탁증서에 의해 표시되어 국민연금가입자

의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는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

고 있다9).

또한 국민연금의 또 다른 문제점은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이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 적용되어 전국민 연금제도가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민연

금의 도시지역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대실시 대상자의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

이다. 확대실시대상자에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

는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전산업의 임시 일용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계층들은 그 성격상 소득파악이 곤란한 계층들이다. 소득파악의 어려움이 파생할 가

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상 소득재분배 요소가 강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10). 현행의 국민연금급여 산식은 균등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균등분은 연금급여자의 은퇴 전년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연

동되고 소득비례부분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연동되어 있

다. 만일 현행의 국민연금급여 산식을 유지한 채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에 확대 적용된

다면 소득파악이 비교적 용이한 사업장가입자로부터 소득파악이 어려운 도시지역 확

대 적용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도시지역 확대 적용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축소 보고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이고 납부

9) 1998년 7월에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및 정부대표가 합의한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노동자,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가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차

지하게 하고 또한 2001년부터 국민연금여유자금의 공공부문 강제예탁을 배제하는 제도개선

이 이루어졌다. 이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자율성은 상당부분 보장받

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10) 현행의 국민연금급여의 구조는 균등분과 소득비례분의 비율이 4:3으로서 균등분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득재분배 요소가 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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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급여를 받으려 하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소득의 축소 은폐는 1995년도 7월부터 실시된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실시에서도

목격한 바 있다11).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미적용 계층의 소득보장 및 공적연금간 연계문제를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용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는 기존의 노령계층과 전업주부 및 자영자의 협업배우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체

계하에서 제도간 이동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3. 국민연금제도 개선건의안의 검토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개선안과 정부 개선안의 비교)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개선안으로 대표적인 것이 국민

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개선안과 정부의 개선안이다. 두 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문제,

도시지역 확대 대상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미적용대상자에 대한 연금수급권 확보에

대한 조치에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국민연금급여의 구조 및 수준 그리고 국

민연금보험료의 수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선안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의한 공공자금 예탁규모의 결정, 재정투

융자특별회계내에 국민연금계정의 신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자영자 대표 등 가입자대표 참가의 확대,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운영 제고를 위한 전문

성 제고 및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특히 국민연금기금운영을 국회가 심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안들은 현행의 제도하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예탁 비

율이 일방적으로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공공자금에 예탁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

11) 농어촌 가입자들의 소득하향신고경향은 이들 가입자들의 표준보수월액 등급별 분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96년도의 경우 최하등급인 1등급(월 22만원)에 속하는 가입자수가 전체

농어촌 가입자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7년의 경우 1등급에서 5등급(월 22만원 26

만원)에 속하는 가입자의 비중이 34.1%에 달하고 있다(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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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후평가가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안의 차이점으로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획단안에서는 향후 기금운

용을 민간 투자회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은 국민연금관리공

단내 기금운용부를 확대 개편하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는 점이다.

도시지역 확대에 대한 조치, 미적용 대상계층에 대한 조치 그리고 여타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두 안은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도시

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자료, 의료보험 부과기준 및 각종 임금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소득을 신규가입자의 신고소득과 비교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권

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적용 계층에 대한 조치로는 먼저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업주부

와 부부협업 자영자의 배우자에 대한 임의가입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혼시 부부 공동

으로 획득한 연금 또는 수급권을 균분하여 이혼여성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고령계층을 위해 5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특

례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이 계속 확보되도

록 하는 가입기간 통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급여의 구조와 수준 및 연금보험료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제도

개선기획단과 정부의 개선안은 매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기획단안에서는 연금급여율을 현재 70% 수준에서 40%로 대폭 하향조정하고 현행의

균등분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현행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소득비례연금의 비율을

2:3으로 조정하여 연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반면 정부안은 연

금급여율을 50%, 55% 그리고 60%로 복수안을 제시하였으며12)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의 비율을 1:1로 규정하고 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양안 공히 2013년

12) 1998년 2월 정부에 의해 확정되고 동년 3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연금급여율 55%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하고 1998년도 9월부터 개회된 정

기국회에서 연금급여율이 60%이 상향조정된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1999년도 4

월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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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5년 간격으로 1세씩 상향조정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연금보험료 수준에 대해

서는 기획단안은 그 수준을 당분간 현행의 9% 수준을 유지하되 재정균형을 위해

2025년 이후 12.6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검토방안을 내놓은 반면 정부안은 2010년부

터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여 최고 17.8%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

다. 기금운용에서도 기획단안의 경우 기초연금기금과 소득비례연금기금을 분리 운영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정부안에서는 두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안을 내놓

고 있다.

기획단안과 정부안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기획단안은

연금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는 안에 가까운 반면 정부안은 연금보험료를 상향조정하는

안에 가깝다는 것이다. 기획단안과 정부안은 연금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이

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배분과 세대별 후생수준에 대한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나리라 예상된다. 특히, 정부안이 제시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대폭적인

인상은 경제활동, 특히 노동공급과 저축행위에 큰 왜곡을 초래하여 후생감소를 초래

하는 반면 기획단안이 채택하고 있는 연금급여의 대폭적인 하향조정은 미래세대의 연

금재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이들 세대의 후생을 상당히 증진시키리라 예상된다.

또한 확대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험료 부과가

어렵고 연금급여산식상 균등분(기초연금)의 존재로 인하여 소득파악이 상대적으로 용

이한 기존의 가입자들로부터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신규가입대상자들에게로 자원

의 재분배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신규가입자들의 소득포착률

이 지나치게 낮음으로 인하여 이들의 표준보수월액이 전반적으로 기존 가입자 특히

사업장 가입자들의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을 경우 기초연금수준의 하락을 통하여 기존

가입자들의 연금급여수준을 낮춤으로써 기존가입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

된다. 따라서 연금급여수준을 높이 유지한 채 연금보험료의 대폭적인 상승을 통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을 감소시

킬 뿐 아니라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간의 소득의 역분배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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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건의안의 주요 내용

현행제도 기획단 건의안 정부 건의안

보험료

부과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사

업장 근로자 및 농어촌

지역 자영자

-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 적용

- 기획단 건의안과

동일

연금급여수준

(40년가입시)

- 70%

균등분:소득비례 = 4:3

- 40%

기초:소득비례=2:3

- 50%, 55%, 60%

기초:소득비례 = 1:1

보험료율
- 5년간격으로 3%에서

9%까지 단계적 조정.

- 2009년까지 9% 유지

- 2025년이후 12.65%
<표 7> 참조

기본구조

- 일원형 :

균등부분 소득비례부분

- 이원형: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으로 분리

- 일원형:

기초연금, 소득비례

연금 통합

재정운영방식
- 적립방식

- 기금통합운영

- 적립방식

- 기금분리운영

- 적립방식

- 기금운용통합

재정추계

- 기금고갈연도 : 2031년

- 최대적립금 : 2019년에

396조

- 기금고갈없음

- 최대적립금 : 2080년

에 3,135조

<표 7> 참조

<표 7> 급여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수준 및 재정추계(정부안)

(단위: %)

연도

급여율
2010 2015 2020 2025 비 고

50 10.80 12.50 14.20 15.90

55 10.85 12.65 14.45 16.25 2080년 적립금 1,885조

60 11.20 13.40 15.60 17.80 2080년 적립금 2,013조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 개선방향 , 공청회자료 9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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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적용자 과표누락률 추정

1. 확대적용자의 실태

1999년 4월부터 국민연금 확대적용 대상자를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지칭

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

으로 한다. 이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고용주와 1인

사업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된다. 또한 기존의 사업장가입자 대

상에서 제외된 4인 이하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그리고 전 산업의 임시 일용근로자를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들 확대적용대상자의 수를 약 89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확대적용대상자의 정확한 수와 구성에 대한 명확한 추정치를 정부는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정치인 890만명은 도시지역 거주자 중 현행 국민연금당연적용

가입자, 타공적연금가입자 및 그 배우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관

리공단은 이들 확대적용대상자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먼저 확대적용

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자영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의 수는 사업자등록자(360

만명)에서 국민연금적용사업장수(17만개소)를 제외한 343만명으로 추정하고, 확대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5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의 경우 갑근세 납부 총 근로

소득자(1,006만명)에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566만명)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가입

자(110만명)를 제외한 수치인 35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임시 일용건

로자의 경우는 건설노무 임시근로자 17만명과 기타 임시 소득자를 175만명으로 추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치는 확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해 파악

된 수가 아니라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그 정확성에 대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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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산업 종사상 지위별 인구분포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사회통계조사 고용구조조사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2,356(10.9)

4,546(21.1)

1,690( 7.8)

7,203(33.4)

3,084(14.3)

2,663(12.4)

8,312( 4.3)

45,026(23.5)

28,499(14.8)

88,139(45.9)

7,137( 3.7)

14,879( 7.7)

계 21,542(100.0) 191,994(100.0)

자료: 최병호 외(1996).

<표 9>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인구분포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총사업체조사 고용구조조사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종사자

2,343,640(71.8)

836,738(25.6)

47,292( 1.4)

38,155( 1.2)

5,147( 5.3)

44,453(46.0)

27,319(28.3)

9,213( 9.5)

2,926( 3.1)

7,517( 7.8)

계 3,265,825(100.0) 96,611(100.0)

자료: 최병호 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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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민연금가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기존가입자 확대적용대상자

고용자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3,738(4.11)

-

87,218(95.89)

-

49,600(45.36)

28,499(26.06)

9,213(8.42)

22,016(20.13)

계 90,956(100.0) 109,328(100.)

주: <표 8>과 <표 9>에 나타나 있는 고용구조조사 상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함.

<표 10>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기존가입자에 비하여 확대적용자들 중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또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용주의 교육수준은 고용구조조사 (1992)에 의하면 중졸 이하

55%, 고졸 35.4%, 초 전문대졸 2.4%, 대졸 이상 7.3%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총사업체 통계조사 (1992)에 의하면 도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65.5%, 사회 및 개

인서비스업 18.5% 그리고 제조업이 10.2%로 나타나고 있다14). 이러한 면들을 감안하

건 데 확대 적용대상자 중 자영업자와 고용주들의 경우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자

의 비중이 매우 높아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파악은 근거과세의 미정착, 추계과세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세무조사

상의 여러 문제점 등 세무행정상의 문제점과 부가가치세제 등 세제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확대적용 대상자 중 근로소득자(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들의 소득파악

의 어려움도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4인 이하 사업자의 고용주는 외형의 과소

신고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근로소득 규모를 과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

다. 특히, 현행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연금보험료 갹출이 가입자, 고용주 그리고 퇴

직급여충당금으로부터 1/ 3씩 갹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용주들이 이러한 추가적인

부담을 질 유인이 없다15). 설사, 이러한 고용주의 부담이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된다고

14) 최병호 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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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누락되었던 고용근로자와 매출이 파악되어 부가가

치세 납부세액과 소득세 부담이 증대될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소득을 과소 신고할 유

인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확대적용대상자들의 소득파악이 어려우며 이들에 의한

소득의 과소 신고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연금(균등분)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

라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간의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것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의한 소득의 과소신고는 소득의 역재분배의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2. 확대적용자의 소득포착률 추정

본절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와 연금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존가입자들과 확대

적용대상자들의 소득포착률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이철인(1998)이

사용한 방법이다. 이철인(1998)은 기본적으로 소비지출접근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을 추정하고 있다. 즉,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비행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16) 근로소득자의 소비함수를 추정한 다음, 이 소비함수를 바탕으로 사업소득

자의 소득을 역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이철인(1998)의 다른 점은 후자의 경

우 분석대상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나누고 모든 근로소득자의 소득포착률이

100%라고 가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다시 국민연금의 기존 가입대상

자인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와 확대적용대상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추가

적으로 분리하였다는 것이다17). 또한 제 장 제1절에서 기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5인

15)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기여금의 고용주 부담분이 임금률의 하락의 형태로 노동

자에게 어느 정도 전가될 것인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주제이나, 이는 향후의 과제로 미루

기로 한다. 참고로 제 장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에서는 고용주의 기여분이 모두 노동자

에게 전가된다고 가정하였다.
16)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비행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데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이 가정의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두 집단의 소비행태가 상이하지

않아는 결론에 도달하였다(p.24 25, Chow T es t 결과 참조).
17) 각 그룹의 분리는 가구주의 주된 소득과 근무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행하였다. 대우패

널자료에 의한 조사대상자 중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비정규직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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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소득포착

율을 100%로 가정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소득포착률만 100%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업소득자를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와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로

분리하여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분석자료상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로 보고한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이다18). 따라서 소득포착률의 추정시에는 사업소득

자를 pooling하여 추정하고 추정결과의 해석시 두 집단의 사업소득자의 과표양성화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

용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모형(1):

log c i t = a + b 1age i t + b 2D 2 i t + b 3D 3 i t + b 4 log m i t + b 5 log y i t + i t (1)

이 때, cit는 소비지출을, ag eit는 가구주의 연령을, D2it는 전세로 사는 가구를 의미

하는 더미(dummy)이며, D 3it는 월세로 사는 가구를 의미하는 더미이며 yit는 가구주의

소득을 m it은 가구원의 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구주의 소득은 당해 연도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지칭한다.

위의 기본회귀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가구의 소비는 기본적으로 그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와 소득수준 그리고 경제활동가능연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구의 자산규모는 주거지의 형태로 규정하고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소득

으로 규정하며 또한 경제활동가능연수는 가구주의 연령으로 대표한다. 여기에 가구의

총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원의 수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모형(1)에 포함된 변수 중 각 가구의 자산의 특성을 대표하는 더미변수 D 2it, D 3it와

소득 및 가구원수 간의 상호작용을 소비함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부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여타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소비지출행태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소비지출접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

의 근로자와 소득포착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확대적용대상자 전체의 소득포착률을 추

정하였다.
18) 본 연구에서 정리한 대우패널 3차년도(1995년) 자료에서는 가구주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고

용주로 보고한 가구가 8가구 2차년도(1994년) 자료에서는 14가구에 불과하다.

- 19 -



이용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모형(2):

log Ci = a + b1 D 2 + b2 D 3 + c1 log m i*D2 + c2 log m i*D 3 + b4 logm i

+ b5 log yi + c3 log yi*D 2 + c4 log yi*D 3 (2)

계량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식 (1)과 (2)의 설명변수들에는 내생성

(endogeneity)이 없으므로 OLS 추정법은 BLUE(best linear unbiased es timator)로서

파라미터들의 불편추정치를 제공한다. 식 (1)을 이용할 경우 OLS로 추정한 후 소득변

수에 관하여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소득의 추정치를 얻게 된다.

log y i t = 1
b 4

{ log c i t - ( a + b 1age i t + b 2D 2 i t + b 3D 3 i t + b 5 log m i t ) } (3)

이를 기초로 하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고용주의 추정소득총액, 탈루총액, 탈루율을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추정소득총액
N

i = 1
y i t

N

i = 1
e

log y i t

탈루총액
N

i = 1
( y i t - y i t ) , y i t i의 보고된 소득

탈루율

N

i = 1
( y i t - y i t )

N

i = 1
y i t

즉, 탈루율은 탈루의 전체규모를 전체 추정소득으로 나눔으로써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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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채택한 소비지출접근법의 신뢰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부류에 속하는 개인 i가 자신의 소득을 실제소득의 일정 비율

인 1/ i 만큼만 설문조사시 보고하였다면 실제소득과 보고된 소득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y i t i y i t , 여기서 y i t는 실제소득이고 y i t는 보고된 소득이다.

이 관계식을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log c i t = a + b 1age i t + b 2D 2 i t + b 3D 3 i t + b 4 log y i t + b 5 log m i t + b 4 log i + i t

(4)

만약 패널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하다면1계(firs t- difference) 기법을 적용하여 소득축

소 보고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회귀방정식이 도출된다.

log c i t = b 1 + b 2 D 2 i t + b 3 D 3 i t + b 4 log y i t + b 5 log m i t + i t (5)

이 접근방법을 따르게 되면 이 연구의 기초가 되었던 소비지출접근법의 타당성을

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그룹, 5인 미만 사업장 근

로자 그룹, 고용주 그룹 각각에 대하여 식 (5)를 추정하고 또한 이들 그룹을 풀링

(pooling)하여 식 (4)를 추정한 후 소비함수의 동일성을 검정할 수 있는 Chow T est를

행함으로써 ‘이들 그룹들의 소비행태가 다르지 않다. 즉, 평균소비패턴은 네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 라는 가정을 검정할 수 있게 된다19).

본 연구에서는 1994, 1995년도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위에서 제시된 회귀방정식

19) 이철인(1998)은 소비지출접근법의 tes t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집단의 개인자료를 pooling한

후에 자영업자 집단의 더미인 S i와 그 더미를 로그소득에 곱한 변수

b 6 S i + b 7 S i log y i t를

식 (3)에 넣어서 귀무가설 H 0 : b 7 = 0 라는 가설을 검정하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비

행위가 상이하지 않다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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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의 소비함수를 추정한 후 이 소비함수를 이용

하여 여타 그룹의 소득을 추정한 다음에 각 그룹의 소득포착률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94년도 자료에서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가구, 고용주 가구 표본수는 각각, 344개 가구, 1,110개 가구, 838개 가

구이며, 1995년도 자료의 경우 각각 302가구, 888가구, 707가구이다. 이들 자료를 이용

하여 추정된(소득포착률을 100으로 가정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소비지출함수

는 <표 1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1> 소비함수 추정결과

2차년도(1994) 3차년도(1995)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

Intercept

D2

D3

log mi

log yi

log mi P2

log mi P3

log yi D2

log yi D3

R2

2.1564
(0.2206)

- 0.0461
(0.0460)

- 0.0095
(0.0631)

0.3833
(0.0610)

0.3771
(0.0443)

-

-

-

-

0.2982

2.2748
(0.2771)

- 0.6738
(0.5387)

0.0745
(0.6174)

0.4276
(0.0879)

0.3418
(0.0565)

- 0.0833
(0.1412)

- 0.0866
(0.1604)

0.151608
(0.1091)

0.0043
(0.1291)

0.3030

0.2068
(0.2991)

- 0.1356
(0.0612)

- 0.2124
(0.1099)

0.6430
(0.0989)

0.3461
(0.0549)

-

-

-

-

0.2691

0.2097
(0.3357)

- 0.0596
(0.8263)

- 0.1345
(1.3085)

0.5404
(0.1154)

0.3685
(0.0611)

0.4135
(0.2409)

0.2866
(0.4806)

- 0.1237
(0.1591)

- 0.0977
(0.2513)

0.2778

N 344 344 302 302

주: ( )안의 숫자는 표본오차를 의미함.

- 22 -



모형 (1)의 경우 2차 연도 자료와 3차 연도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 모두 전세와

월세로 사는 가구에 비하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소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2차 연도의 경우 이들 더미의 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결여되

어 있는 반면 3차 연도의 경우는 이들 계수들의 통계적인 유의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모형 (2)의 경우 이들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3차 연도 자료의 경우 이들 더미변수와 소득 및 가구원수의 상호작용 계

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이들 더미 변수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거주지 형태의 차이가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 힘들

다고 여겨진다. 전체적으로 3차 연도 추정식의 결과는 예상되는 부가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라이프 싸이클 이론과 배치된다고 볼 수 어렵다고 하겠다.

가구원의 수와 소득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1)과 모형 (2)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 1% 증가시 소비는 0.34 0.38%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의 소득탄력성은 예상보다 다소 낮게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 자료의 문제점의 하나인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가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지출접근법의 신뢰성 여부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표본은 1994 1995

년 연속하여 서베이에 응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집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집단, 고용주 집단의 표본수는 각각 122개 가구, 603개 가구, 386개 가구이다. 본 연구

에서 행한 Chow T 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log Ci = 0.0657 + 0.6446 log m i + 0.3558 log yi ; R 2 = 0.38

(0.0509) (0.1170) (0.070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log Ci = 0.0101 + 0.3617 log m i + 0.4377 log yi ; R 2 = 0.33

(0.0212) (0.0508) (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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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

log Ci = - 0.0090 + 0.3124 log m i + 0.3812 logyi ; R 2 = 0.28

(0.0333) (0.0747) (0.0383)

세 집단의 풀링 :

log Ci = 0.0141 + 0.3832 log m i + 0.3997 log yi ; R 2 = 0.31

(0.0171) (0.0398) (0.0230)

F (6, 104)= 1.861

추정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가구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도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룹간 소비

함수의 유사성을 확인하여 행한 Chow T est 결과 네 그룹간 소비함수의 차이가 없다

는 가설을 95%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다고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그룹, 고용주그룹의 소득탈루율은 2

차연도 자료를 모형 (1)로 추정한 소비함수를 이용한 경우 각각, 40.8%, 50.9%이며,

모형 (2)를 이용한 경우 각각 48.3%, 56.25%로 나타나고 있다. 3차 연도의 경우 모형

(1)을 사용한 경우 각각 50.3%, 52.3%이며, 모형 (2)를 사용한 경우 39.7%, 44.2%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집단의 소득포착률은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의 근로자와 고용주

를 포함한 기존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는 97 98%로 추정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

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전산업의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신규가입대상자의

소득포착률은 약 45 54%인 것으로 나타났다20). 아래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에서

는 신규가입대상자의 소득포착률을 50%로 기존가입자의 경우 98%로 가정하였다. 기

20) 신규가입대상자와 기존가입대상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그 가중치

를 <표 10>에 나타나 있는 고용구조조사상의 종사상 지위별 인구분포를 참조하여 부여하

였다. 또한 신규가입대상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들의 소득은 고용주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으

므로 신규가입자들의 소득포착률 산정시 이들 집단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우패널

자료의 조사대상 중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비정규직 종사자이다. 이들의

소비행태가 다른 집단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 신규가입대상자의 소득포착률

추정시 이 집단의 소득포착률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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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가입자에 속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의 과표양성화율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주의 그것 보다 다소 높다는 일반의 인식을 감안하여 다소 높은 소득포착률을 가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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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최근 논의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들을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상호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연구와 상이한 점은 본 연구에서는 국

민연금의 기존가입자와 1998년부터 국민연금적용대상이 된 신규가입자를 분리하고 이

들 집단의 소득포착률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

연금제도의 세대간 후생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세대내 즉,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간

의 후생의 재분배 현상도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1. 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할 모형은 Auerbach & Kotlikoff(1987)의 모형을 변형시킨 것이다.

이 모형은 경제내에는 I세대가 존재하고 각 세대에는 두 부류의 경제주체가 존재하는

다경제주체 세대중복모형(multi- agent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으로서, 경제주

체가 차별화되지 않은(homogenous) Auerbach & Kotlikoff(1987)의 모형을 확장발전

시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각 세대에 속하는 두 집단의 경제주체는 국민연금의 기

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이다21). Auerbach & Kotlikoff(1987)와 또 다른 점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동생산성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을 감안하였으며, 또한 생애의 각 단계

에서 개인은 다음 연도까지 확실하게 생존하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

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단 j에 속하는 개인이 i세와 i+1세 사이에 생존할 확

률은 S ij로 나타내기로 한다. 유아기에서의 이 개인은 소비자 혹은 근로자로서의 역할

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일단 성년이 되면(성년이 되는 나이는 I o임) 이들은 시간배분

(노동공급)과 저축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각 연도에 이들에게는 한 단위의 시간이

주어지며 이는 eij단위의 노동투입으로 변환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

에서 다루는 경제주체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용주도 포함된다. 본 연구

에서는 사업소득을 고용주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간주하여 분석을 행한다. 즉, 고용

21) 이하에서는 국민연금 기존가입자를 집단 1로 신규가입자를 집단 2로 지칭한다.

- 26 -



주들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생산성과 세후소득을 감안하여 노동공급과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e ij는 연령과 개인이 속한 집단에

따른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상태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각 개인의 선호는 시간분리적이고 2계 미분가능하며, 강볼록한(t ime separable,

tw ice continuously differentiable, s trictly concave) 여가와 소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t년도에 태어나고 집단 j에 속하는 각 개인의 평생 동안의 기대 효용은 E t i

iS ijU (Cij, t+i-1, lij, t+i-1)로 나타낸다. 이때 는 할인율을, C는 소비수준, l은 여가수준을

나타낸다. 또한 S ij ( = i - 1
k = 1 S kj)는 i 살까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시장구조는 완전 경쟁적인 시장이다. 각 연도에는 노동시장과

생산물시장이 열려 노동과 생산물의 가격이 결정된다. 또한 이 경제에는 사망자재산

분할시장(Annuity Market)이 존재하며, 이 시장에서 사람들은 동일 집단 그리고 동세

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된다. 만일 일정 집단에 속하

는 한 세대 내의 일부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들이 사망한 자의 재산 또는 부

채를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다22).

이 경제에 존재하는 기업은 규모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생산함수로 표현되

는 기술을 이용하여 노동과 자본의 형태를 띤 생산요소를 소비재 및 자본재로 변환시

킨다. 본 모형에서는 기술진보의 유형을 노동첨가형(labor- augmenting) 기술진보로

가정하였다.

정부의 연금에 대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연금재정을 책임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금가입자, 고용자의 기여분으로 형성된 기금을 운용하며, 또한 연금지급을

책임진다. 정부는 일정수준의 나이 이하( I )23)의 연금가입자와 그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를 받으며 또한 이들 연금가입자들이 연금수급개시연령( I )에 도

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이는 연금가입자의 사망시기까지 계속된다. 본

22) 이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초점이 국민연금제도에 의한 세대별 부

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가정한 사망자재산분할시장(Annuity

Market)이 존재하지 않아, 사망자의 재산이 전 세대로 분배될 경우 발생할 세대간의 부의

재분배 효과는 본 연구의 초점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23) 현행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법정은퇴연령을 59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국민연금가입자가 59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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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감안한 연금급여의 종류는 완전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그리고 유족연금

에 국한한다. 연금갹출의 고용자 기여분과 법정퇴직금으로부터의 기여금은 고용비용

의 형태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모두 전가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고용주의 경우 자신

의 소득으로부터 연금갹출금 전액을 납부하게 된다.

정부의 연금재정의 운용방식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고용자와 피고용자로부터 거두

어 들인 보험료로 형성된 기금을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수익률을 가진 채권을 구입하

여 운영하며24) 또한 연금재정에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부는 시장이자율과 동일

한 수익률을 가진 정부 채권을 발행하여 적자분을 충당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연금재정의 부채는 조세수입으로 매기간 그 전기까지 축적된 부채의 전부 또

는 그 일부를 상환한다25).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서 행해질 것이다.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조세의 종류에는 소비세(Consumption T ax), 자본소득세(Capital

Income T ax), 노동소득세(Labor Income T ax) 및 소득세(Income T ax)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 t+1 = D t(1+rt) +P B t - P Ct - T t (6)

여기서 D t, P Ct, T t, 그리고 P B t는 t기의 정부부채, 연금보험료 수입총액, 조세수입

그리고 연금급여지급 총액을 의미한다. 특히 T t 는 만일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섬으

로써 정부부채가 발생할 경우, 그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거두어 들

이는 조세수입이다.

PC t =

I

i = I o

2

j = 1
S S T jt w t e ijt ( 1- l ijt) (7)

T t = ( kt + yt) r t k t + ( lt + yt) w tN t + ct C t

24) 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이 시장이자율과 동일하다는 가정은 국민연금가입자들이 현행제도하에

서 21세부터 39년간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다는 가정과 더불어

연금기금의 고갈 시기를 상당기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25) 이 가정은 한국의 공적연금의 한 형태인 군인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의 부족 분

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관행에서 착안하였다.

- 28 -



( k t = ij ijt a ijt, N t = ij ijt e ijt ( 1- l ijt )

C t = ij ijt C ijt ) (8)

여기서 k t , yt , lt , ct 는 t기의 자본소득세율, 소득세율, 노동소득세율 그리고 소

비세율을 의미하며, ijt , a ijt , C ijt , l ijt 는 j 집단에 속하고 t기에 연령이 i세인 세대

의 인구, 부의 축적량, 소비량 그리고 여가소비량을 나타내며, r t , w t , k t , N t 그리고 C t

는 t기의 이자율, 임금율, 총자본, 총노동공급 그리고 총소비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S S T jt는 j집단에 속하는 개인에게 t연도에 부과되는 연금갹출률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연령이 i인 세대가 t기에 직면하는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 1+ ct )C ijt + i ijt = a ijt( r t - ( kt + yt)r t)

+ ( 1 - l ijt ) e ijt w t ap jt( 1- lt - yt - S S T jt ) + pb ijt (9)

이 때 ap jt는 t년도 현재 j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소득포착률을 의미한다.

pb ijt { = S M ijt 만일 i <I

= M ijt + S M ijt 만일 i I
(10)

여기서 i ijt , pb ijt 그리고 S M ijt는 j집단에 속하고 t기에 연령이 i인 세대의 투자, 연금

수급액 그리고 유족연금을 뜻한다.

식 (10)은 t연도에 연령이 i 인 사람의 연금수급액을 의미한다. 각 개인은 연금수급

연령이전에는 유족연금만 지급 받으며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시까지 유족연금과 함께

아래에서 규정될 완전노령연금 혹은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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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jt = { M ijt 만일 l ijt = 1 그리고 i I
M ijt( 0. 5 + 0. 1( I - 60) + 0. 1( i - I ) ) 만일 l ijt <1 그리고 I i <65

(10- 1)

식 (10- 1)은 완전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만일 연

금수급연령에 이르러 정기적인 노동소득이 없을 경우 기본연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정기적인 노동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

연금액의 일정부분만을 수령할 수 있다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반영한 것이다. 현

행제도하에서의 기본연금은 식(10- 2)에 의해 정해진다.

M ijt =

I

i = I 0

2

j = 1
ijret( it )( 1 - l i j ret ( it ) )w ret ( it )e ijret( it ) ap jr et ( it )

I

i = I 0

2

j = 1
ijret ( it )

+ 0. 75

ret ( it )

p = ret(it ) - ( I - I 0) + 1
( 1 - l i' jp )w p ra pe i' jp ap jp

I - I 0

0. 2 ( . 05 ( I - I 0) ) (10- 2)

여기서 i' = p - ret(it) + I이며 ret(it)는 t연도에 연령 i인 세대가 국민연금제도상

은퇴연령에 이르는 연도를 의미한다. 기본연금액은 크게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식 (10- 2)의 첫번째 부분을 균등부분을

나타내며 두번째 부분은 소득비례부분을 나타낸다. ra p는 국민연금전가입자의 노동소

득 증가분이 소득비례연금에 반영되는 부분이며 이는 특정 가입자가 국민연금법제도

상 은퇴연령 ( I )에 도달한 연도의 국민연금 전가입자의 평균소득과 p연도의 국민연금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의 비율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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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S M ijt = r sm ijt

I

i = I
0. 6 ijt( 1- s i ) M ijt (10- 4)

여기서 r sm ijt는 유족연금 총액 중 j 집단에 속하고 t년도에 연령이 i인 사람들에게

귀속될 비율을 의미한다.

식 (10- 4)는 유족연금에 대한 규정을 수식화한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상에는 연

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될 연금액의 일정부분을 유족에게 지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모형에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모든 세대들이 2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가정하였기 때문에 연금액의 60%가 유족들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였다26).

S S T jt { = 0 만일 i >I
= sst jt > 0 그외의경우

(11)

i ijt = s ij a i + 1 j t + 1 - ( 1 - ) a ijt (12)

a Iojt = 0 (13)

a I + 1jt + 1 0 (14)

26) 유족연금의 수준은 현행국민연금제도하에서는 사망한 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일 경우는 연금액의 40%, 15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50% 그리고 20년 이상일

경우 60%로 규정되어 있다(1995년 개정).

ra p =

I

i = I 0

2

j = 1
ijret ( it) ( 1 - l i j ret( it ) )w ret( it )e i j r et ( it ) ap j ret ( it )

I

i = I 0

2

j = 1
ijret( it )

I

i = I 0

2

j = 1
ijp( 1 - l i j p )w pe ijp ap jp

I

i = I 0

2

j = 1
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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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i it는 t기의 i번째 세대의 투자량이며 는 감가상각율이다.

식 (12)는 사망자재산분할시장(Annuity Market)의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양의 자본을 다음 기에 소유하기 위해, 사망자재산분할시장(Annuity Market)이 없을

때보다 적은 양의 투자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식 (13)은 각 개인이 부모로부터 유산

을 전혀 상속받지 못함을 의미하며 식 (14)는 사망시에 부채를 남기지 못함을 의미한

다.

2. 모형 캘리브레이션

가. 파라미터와 집단별 세대별 노동생산성

본 연구에서는 각 개인은 최대한 80세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각 세대는 1년 단위

로 나뉘어 진다고 상정하였다. 또한 모형에서 각 개인이 21세가 되기까지는 소비자

혹은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함에 따라, 해당 세대들이 전체 인구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0이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될 인구의 연령별, 연도별

변화에 대한 예측은 통계청(1991, 1993, 1994a, 1994b, 1996)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

어졌다. 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시점을 1985년으

로 잡고 신생아 수의 경우는 통계청의 신생아에 대한 2030년까지의 추계를 그대로 사

용하였다. 또한 통계청에서 발간한 생명표(1985 2030)를 바탕으로 사망률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연령별, 연도별 인구수를 계산하였다. 2030년 이후의 경우는 2030년

수준의 신생아 출산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인구분포를 추정하였다27).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생존율(Sij)의 차이는 자료의 미비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감안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의 비중은 <표 10>에 나타나 있는 고용구조조사

에 나타나 있는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무급가

27) 이 가정은 다소 제한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본 논문에서 행할 시뮬레이션 방법의 성격상

경제가 균제상태(s teady state)로 수렴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2080년과 2010년의 총인구 비율이 통계청(1993)에서 추계한 수치와 거의 같으

므로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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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종사원의 경우 이들의 소득과 소비가 이미 고용주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

안하여 이들의 비중을 0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추정한 신규가입자의 비

중은 전체인구의 47%, 기존가입자의 경우 53%로 추정되고 있다28).

각 집단별 연령별 노동생산성은 대우패널 4차연도 자료(1996년)에 나타나 있는 각

개인의 소득과 노동시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가입자인 5인 이

상 사업장 근로자와 고용주의 연령별 임금률 함수와 신규가입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비정규직 종사자(임시 일용근로자)의 연령별 임금률 함수를

따로 구하였다29).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가입자: ei1 = 0.404791 + 0.041453(i- 20) - 0.000820 (i- 20)2

신규가입자: ei2 = 0.443028 + 0.028861(i- 20) - 0.000642 (i- 20)2

(여기서 i는 연령을 의미함.)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보고된 소득과 근로시간(혹은 사업에 종사한 시간)을

기초로 산출한 임금률은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 공히 약 55세에 최고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신규가입자의 임금률

의 절대수준이 모든 연령에 걸쳐 기존가입자의 그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신규가입자의 과세당국에 의한 소득포착률이 기존

가입자에 대한 그것보다 매우 낮은 상황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장에서 추정한 각 집단의 소득포착률(각각 98%, 50%)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연령별 임금률 추이를 조정하였다.

기존가입자: ei1 = [ 0.404791 + 0.041453(i- 20) - 0.000820 (i- 20)2 ] 0.98

신규가입자: ei2 = [ 0.443028 + 0.028861(i- 20) - 0.000642 (i- 20)2 ] 0.50

나. 생산함수

28)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국민연금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 인구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

정하는 것은 현재의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9) 사업소득자의 임금율함수는 사업에서 획득한 소득을 해당사업에 종사한 시간으로 나눈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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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규모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인 생산기술은 Cobb- Douglas생산함수로

표현된다. 이러한 생산함수 체계에서는 자본소득분배율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국

민계정에 나타난 노동분배율이 최근 GNP의 약 60%임을 감안하고 또한 고정자본 소

모분이 약 GNP의 10%임을 감안하여 자본소득 분배율은 NNP의 약 33%로 가정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동첨가형(labor- augmenting) 기술진보를 가정하였기 때문

에 장기적인 요소생산성 향상률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률을 3%로 가정하였다. 노동생산성 향상률을 3%로 가정한 이유는 장기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률이 이 수준을 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러 선진국의

경우를 보아도 평균적인 노동생산성 향상률이 2%를 상회하지 못하며 또한 한국개발

연구원이 제시한 21세기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예측에 대한 연구에서도 2010년대에 이

미 노동 및 자본을 포함한 총요소 생산성향상률이 3%를 상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다. 선호 파라미터

각 개인들의 선호체계는 CES 효용함수로 표현된다. 즉,

U ( c, l ) = 1
1- 1/ { [ c 1- 1/ + ijl

1- 1/ ]
1

1 - 1/ }
1 - 1/

시간에 대한 할인율 는 Hurd(1989)의 경우와 같이 1.011로 가정하였다. 이 경제에

는 죽음에 직면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각 개인이 느끼는 실제적인 할인율은 i번째

세대일 경우 Si이다. 따라서 이 경우 청년기에는 이 할인율이 매우 낮고 (경우에 따

라 Si가 1보다 큰 경우도 있음) 노년기에는 매우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의 값은 Auerbach & Kotlikoff(1987)를 따라 0.83을 선

택하였다. 기본가정하에서 소비에 대한 여가의 강도를 나타내는 ij의 값은 기존가입자

집단에 속하는 자로서 연령이 21세인 경우 1.4를 선택하였으며 21세인 신규가입자의

경우는 1.1을 선택하고 기타 연령에 대해서는 균형성장경로(balanced grow th path)와

일관성 있게 값을 조정하였다. 이러한 집단별 여가 강도의 차이는 월평균근로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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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자의 경우 기존가입자보다 약 5.5% 높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위험회피도의

역수 는 0.20을 선택하였다.

이 값들을 바탕으로 현행 국민연금제도하에서의 1990년대 경제에서 나타난 자본과

국내총생산의 비율이 약 5.1, 이용 가능한 시간에서 노동공급에 투입한 시간의 비율이

기존가입자의 경우 약 35%, 신규가입자의 경우 약 37.5%로 나타나고30) 그리고 저축

률은 약 35%로 나타났다.

라. 정부의 연금 및 조세정책

앞 절에서도 설명했듯이 정부는 연금재정에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를 징수한다. 또한 아래에서 고려한 정책대안으로 국민연

금의 재원을 일부 조세방식으로 조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매기에 얼마만큼의 부채를 상환하며 또한 각 세원에 대해 필요한 정부조

세수입(required tax revenue)을 어떠한 비율로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연금재정의 고갈로 인해 정부부채가 발생한 경우 매기 부채의 전부를 상

환한다고 가정하며, 조세징수의 세원별 배분은 1996년 국세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세,

소비세, 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수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정하였다31). 소득세에는 소

득세와 법인세,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관세가 포함되어 있

으며, 자본소득세에는 상속세와 자산재평가세가 포함되었다32). 이를 바탕으로 구한 각

30) 두 집단의 노동시간의 차이는 1990년대에 약 7%정도이며 이는 대우패널자료에서 나타나는

차이(5.5%)보다 크다. 그러나 초기 균제상태(1985년 기준)의 경우 그 차이는 거의 5%에 가

깝게 나타나고 있다.
31) 조세의 각 세원별 비중을 최근 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996년도 국세 예산을 기

준으로 한 것은 최근 경제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비세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정상적인 상태를 상정하기 위해서는 1996년도 예산을 기준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최근 세제개편으로 인해 소비세 비중의 증대는 조세방

식의 상대적 효율성이라는 정책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32) 소득세와 자본소득세, 노동소득세를 동시에 고려한 이유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의 자

본과 노동에 대한 귀속의 정도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자본 혹은 노동에 대한 귀속의 정도가 불확실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소득세로 정

의하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동시에 과세된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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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세수비중은 소비세가 53.2%, 소득세가 43.1%, 자본소득세가 3.7%이다. 이렇게

주어진 각 세목별 비중을 가지고 매기마다 필요정부수입에 따라 각 세목별 세율을 정

부가 매기간 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33).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세대별 후생분석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연금보험료에 대한 명시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연금보험료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에서 규정과 아래에서(“마. 정책시뮬레이션과 계산방법 ) 제시된 연금보

험료 변경계획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표 2>에서 나타

나 있듯이 연금보험료는 1993년까지는 노동소득의 3%, 1994년부터 1997년까지는 6%,

그리고 1998년부터는 9%로 가정하였다.

또한 여기서 고려 대상이 되는 연금의 종류는 완전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과 유

족연금으로 국한하였다. 유족연금은 1995년도에 이루어진 유족연금 급여의 연령별 분

포자료를 이용하여 유족연금 지급의 연령별 지급분포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연급수급

연령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 지급될 유족연금급여는 1995년도 연령별

유족연금의 분포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직 국민연금급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연도의 자료를 이

용하여 유족연금 수급의 분포를 가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본다34).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반환일시금의 경우 국민연금제도 실

시 초기에는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반환일시금 지급의 시기문제 즉, 국민연금 가입자의 조기 은퇴 및 국

민연금으로부터의 조기 탈퇴에 대한 결정을 무시하였다. 이는 모형에서 나타난 연금

기금의 고갈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35).

33) 각 세목에 대한 세율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정부는 각 세목별 세원의 규모를 파

악하고 각 세목에 할당된 필요조세수입(required tax revenue)을 징수하기 위한 각 세목별

세율을 결정한다. 이때 물론 정부의 이러한 세율에 대한 결정이 초래하는 일반균형효과도

아울러 감안하여 정부가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한다고 가정한다.
34) 유족연금이 전 세대에 균등하게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더라도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결과와 질적인(qualitative) 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의 가정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5) 연금기금의 수준에 대한 추계는 이 뿐만 아니고 보험수리적 연구(actuarial s tudy)에서 가정

하는 이자율 수준 및 실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기금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현

행 제도에 의하면 연금의 운용의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이루어지며 부

문별 수익률이 다르고 시기에 따라 각 부문의 비중이 바뀌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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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상향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재직자노령연금에 대한 조정

은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현행의 재직자 노령연금은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연금수

급자로서 일정수준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에게 연금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급여산식은 기본연금액 (0.5+0.1 (연령- 60세))이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직자노령연금의 급여산식을 기본연금액

(0.5+0.1 (연금수급개시연령- 60)+0.1 (연령-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급여산식의 변경은 현행의 재직자노령연금 급여산식이 유지될 경

우 이들 수혜자들의 연금급여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급개시 연령부터

65세까지 연금급여액이 점진적으로 기본연금액에 접근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5세에 도달하는 시기부터는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가

소멸된다.

마. 정책시뮬레이션 및 계산방법

본 연구의 정책시뮬레이션에서 고려될 대안은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국민연

금이 존재하지 않은 경제를 상정하였다. 이 대안의 분석을 통하여 경제주체의 의사결

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구구조변동으로 초래되는 생

산요소 공급변동에 따른 생산요소가격의 효과만을 분석하고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

와 여타 정책대안을 평가하는 준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두

번째 대안은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신규가입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이다.

(대안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대안들은 정부의 개선안(대안 , )과 기획단 개선안(대안 ) 구성된다36). 이들의

내용은 <표 12> , <표 13> 그리고 <표 14>에 잘 나타나 있다. 기획단의 개선안과 정

부안은 국민연금의 재정건선성 제고를 위하여 연금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고 연금보험

료를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연금급여와 연금

보험료 수준의 조정 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획단의 안은 연금급여율을

므로 모형에서 나타난 연금기금의 수준은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36) 최근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안은 연금급여율 60%수준을 유지하는 정책대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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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가입시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하향조정한데 비하여 정부안은 60% 내지

55% 수준으로 낮추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37). 따라서 연금재정균형을 위하여 연금

보험료 인상 수준은 정부안의 경우가 기획단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연금수급개시 연령의 경우는 기획단안과 정부안 공히 65세까지 점진적으

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4> 참조).

<표 12> 대안별 연금급여산식1)

정책대안 연금급여산식 비 고

국민연금부재
n.a. 국민연금부재

현행제도
0.2 (A+0.75 B) 0.05 n2)

연금급여율 70%

균등분 소득비례분 통합

정부안

기초연금=0.3 A n/40

소득비례연금=0.3 B n/ 40

연금급여율 60%

기초 소득비례연금 분리

정부안

기초연금=0.275 A n/40

소득비례연금=0.275 B n/40

연금급여율 55%

기초 소득비례연금 분리

기획단

기초연금=0.16 A n/40

소득비례연금=0.24 B n/ 40

연금급여율 40%

기초 소득비례연금 분리

조세방식
정부안 과 동일

기초연금분 재원을 조세방

식으로 조달

조세방식
기획단과 동일

기초연금분 재원을 조세

방식으로 조달

과표양성화
정부안 과 동일

2048년까지 신규가입자의

소득포착율을 80%로 향상

주: 1) 기존가입자들이 1998년 이전까지 연금보험료를 불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의 연금
급여산식이 그대로 적용됨.

2) A: 수급전년도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 수급자의 전가입기간 평균소득
n: 연금보험료 납부연수
연금급여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함.

37) 기획단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재정을 분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반면 정부안은

이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는 모형의 성격상 하

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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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정책대안별 연도별 연금보험료율

(단위: %)

정책대안
연 도

1998 2010 2015 2020 2025

9.00 9.00 9.00 9.00 9.00

9.00 11.20 13.40 15.60 17.80

9.00 10.85 12.65 14.45 16.25

9.00 9.95 10.90 11.80 12.65

9.00 5.60 6.70 7.80 8.90

9.00 5.97 6.54 7.08 7.59

9.00 11.20 13.40 15.60 17.80

<표 14> 정책대안별 연도별 연금급여 개시연령 조정

(단위: 세)

정책대안
연금급여개시연령

2013 2018 2023 2028 2033

60 60 60 60 60

, , , , , 61 62 63 64 65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한 대안들은 정부안 과 기획단안에 조세방식을 가미

한 대안들(대안 , )이다. 국민연금의 재원조달을 조세에 일부 조달하자는 의견은

국민연금제도의 재분배 효과와 관련해서 제기된 바 있다. 조세방식의 구체적인 형태

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국민연금급여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충당하자는 것이다. 소득비례분이 기본적으로

충분한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정부에 의한 강제저축의 성격이 강한 반면, 기초연금부

분에 대해 노후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재원조달은 연금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하는 재원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보험료 갹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즉, 근로

자의 경우 노동임금과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은 개개의 연금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국민연금신규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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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소득포착률이 기존의 가입자에 비하여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당초의 의

도와는 달리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재원의

일부를 조세방식으로 조달할 경우 이러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향상시킬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조세수입중 상당부분이 각 개인의 소비에 부과되는 소비세이기 때문이다.

소비행위는 각 개인의 소득포착률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입

각하여 이루어지므로 소득보다는 소비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잘 반영한다는 것

이다.

조세방식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각 조세의

효율성의 차이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소비세가 소득세와 노동소득세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효율적인 조세라고 주장하고 있다38).

본 연구에서 고려한 마지막 대안은 신규가입대상자의 소득포착률이 현재보다 상당

히 향상되는 가상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1998년부터 50년동안 점진적으로 신규

가입자들의 소득포착률이 80%까지 향상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 경우는 사업소득

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과표양성화 노력의 결과를 조세방식의 경제적

효과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행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계산은 Auerbach & Kotlikoff(1987)에서 사용

한 방법인 Gauss - Seidel방법을 사용하였다39).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먼저 초기의 균제상태(s teady s tate)와 말기의 균제상태40)를 구한 다음 그 사이의 연

38) 소비과세가 소득과세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소비와 소득의 연령별 분포의 차이에서 찾

아볼 수 있다. 소비는 소득에 비하여 노년층에 편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노년층의 특징은

남은 여생이 청년층에 비하여 짧은 관계로 외부여건의 충격에 반응이 청년층에 비하여 적

은 편이다. 따라서, 소비과세는 소득과세에 비하여 외부충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년

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우므로 경제전체적으로는 소득과세에 비하여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과세는 소득과세보다 럼-썸

(lump- sum) 조세적인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Auerbach & Kotlikoff (1987) 참조.
3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uerbach & Kotlikoff(1987) chapter 4를 참조.
40) 말기의 경제는 본 모형의 가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균제상태에 수렴하게 된다. 본 모형에

서는 2030년 이후의 출산율은 2030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2030년도부터 80년이 경과하

면 인구구조가 균제상태에 수렴한다. 또한 국민연금갹출료와 연금급여수준도 이 시점에서

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되어 있어 국민연금재정적자 수준도 안정되며 또한 국민연금의 부채

수준도 매기 조세수입으로 적자분을 보전하므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경제 전체는

자동적으로 균제상태에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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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들의 자원배분의 경로(transition path)의 경우는 이들 두 균제상태를 연결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의 자원배분이 경제의 운동법칙(law of motion)과 일관성 있는 경로를 찾

아 나가는 방법이다.

3.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 행한 시뮬레이션은 198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후 150년간의 경제변수

에 대한 모의실험을 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존재한 집단별 세대별 후생에 대한 평

가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집단별 세대별 후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초기 균제상

태에서 평생을 산 세대가 평생동안 누린 복리수준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효용함수가 다른 관계로 - 구체적으로 여가의 강도( ij), 집단별 후생수

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세대별 후생수준의

변화를 주 분석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5년의 상태를 초기의 균제상태로 정의하고 이 연도에 태어난 세

대(보다 엄밀하게는 성년이 된 세대)를 세대 1로 정의한다. 다음으로, 이 초기의 균제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 누려 온 복리수준을 부(w ealth

equivalent)로 환산하고41), 각 연도에 출생한 사람들이 평생동안 누려 온 복리수준 또

한 로 평가한 다음, 이를 전자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얻은 정책대안

별 후생수준을 다시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은 경제하에서 달성될 수 있는 세대별 후

생수준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42).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은 경제와 비

교하여 순수하게 국민연금제도가 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또한, 이 절에서 제시된 시뮬레이션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표와 그림

에 나타나 있는 자본축적량, 노동공급량, 그리고 후생수준들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의

한 각 경제지표들의 규모변화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축적량 등의 규모는

경제성장에 의한 증가치를 차감하여 나타나고 있어 연도별 실제 경제규모와 세대별

41) 초기 균제상태에서 평생을 산 세대는 위에서 정의한 세대의 개념에 의하면 세대 - 59이다.
42)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의 집단별 세대별 후생수준은 [그림 2]에 나타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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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수준의 해석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첫번째 상정한 경제 즉,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경제에서는 인구구조 변동

에 따른 생산요소가격의 변화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 1]과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노년층과 청년층의 비율의 변화에 따라 저축률이 변화하고 있다. 전자의

비율이 최고에 달하는 2040년경에 저축률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저축률의

하락은 라이프 싸이클 모형에서는 노년층의 소비성향이 청년층의 소비성향보다 일반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축률과 전체인

구의 변화에 따라 총자본량은 2030년경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총노동공급은 약

2020년경에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이들의 비율에 따라 임금률도 변하고 있다. 각 세

대들의 평생동안 사용 가능한 자원의 양은 이들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의 임금률에 크

게 영향을 받는다.

[그림 1] 노인인구 부양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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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민연금기존가입자의 경우, 2044년경에서 2104년 사이에 경제활동을 하

는 세대 60은 1985년부터 2044년 사이에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 1과 비교하여 평생동

안 사용 가능한 자원의 양이 상당히 높아 전자가 부로 환산한 평생 후생수준이 후자

의 그것에 비하여 약 2.1%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집단의 경우 위와 동일한 세대들의 후생수준을 평가한 결과 세대 1에 비하여 세대 60

의 후생수준이 약 2.5%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참조). 집단별 후생수준

의 차이는 신규가입자들의 여가에 대한 강도( ij)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

규가입자의 여가에 대한 강도가 기존가입자의 그것에 비하여 낮아 상대적으로 노동공

급을 많이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임금률의 상승이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

향은 신규가입자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2] 세대별 후생 수준 추이(국민연금 부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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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는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들 동시에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를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노동공급과 저축률의 감소이다. 연금보험료 갹출은 연금가입자의 근로소득

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들은 이를 노동소득에 대한 추가

적인 조세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공급이 줄어들고 세후 임금률을 하락시키므

로 장기적으로 태어날 세대들에게 사용 가능한 자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저축성향이 큰 청년층들의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

로 인해 저축률이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자본축적을 저해한다. 따라서 장

기적으로 세전 임금률을 낮추고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 사

용 가능한 자원의 현재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미래세대의 복리 수준을 낮추는 작용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대 150의 경우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부로 환

산한 후생수준이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 모두 97.7%로 하락하고 있다. 기존가입자

와 신규가입자의 후생비용이 거의 같은 이유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연금급여 산식과

재원조달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의 연금급여 중

균등분이 소득비례분보다 비중이 높아 소득재분배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연금급여와 갹출은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므로 기존가입자와 신규

가입자간의 소득포착률의 차이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신규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이 기존가입자에 비하여 월등히 낮으므로 실제적으로 평균

적인 소득이 신규가입자의 경우가 높지만 표준보수월액의 수준이 낮게 잡혀서 자원의

재분배가 기존가입자에게서 신규가입자에게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현상은 <표 17>

에서 제시된 연금급여와 연금갹출금의 현재가치의 비율에 있어서도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신규가입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연금의 내부수익률이 신

규가입자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적자분을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가정

하였다. 노동소득(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의 차이는 연금재정

의 재원충당을 전적으로 연금보험료로 충당할 경우, 재정의 부담은 기존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된다. 그러나 조세수입에서 충당될 경우, 집단별 부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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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세수입의 세원별 비중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1996년 국세예산기준으

로 조세수입의 세원별 비중을 가정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소비세의 비중이

53.2%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는 소득포착률의 차이와

관계없이 경제주체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노동소득(혹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포착률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소득의 역분배 현상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연금재정의 상당부분을 조세수입에서 충당되는 미래에

생존하는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후생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연금기금고갈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더욱 명확

한 해석이 가능하다.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금재정의 부담을 전적으로 노동

소득(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금보험료에 의존함으로써 소득포착률이 상대

적으로 높은 집단의 연금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이유로 부과방식으로 전환시,

신규가입자에 비하여 소득포착률이 높은 기존가입자의 후생비용이 월등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1], [그림 12] 참조).

<표 17>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모든 세대들은 각 세대가 지불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가치보다 높

은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현재가치가 수급개시 연령이후 사망시까지 받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보

다 매우 낮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국민연금도입초기세대인 기존가입자의 세대

- 15, 세대 - 10 등은 연금보험료 현재가치의 2배를 상회하는 연금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제도 도입초기에는 연금갹출금의 불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연금급여의 현재가치와 연금보험료의 현재

가치의 비율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불입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낮아지

고 있으나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도 그 비율이 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

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2042년에는 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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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시된 정부안들과 기획단안의 효과는 저축률

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대안 , , 그리고 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의 연도별

저축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저축률의 상승은 연금보

험료의 상향조정에 따른 연금급여의 하락과 연금보험료의 인상을 통한 정부저축의 증

가와 연금급여수준 하향조정에 따른 민간저축의 상승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의 재분배 즉, 연금재정의 부담을 미래세

대로 전가시킴으로써 야기되는 민간저축률의 하락을 이들 기획단안에서와 같이 연금

급여 수준의 하향조정과 더불어 상당부분 완화시킴으로써 민간저축 수준을 높이고 있

다고 하겠다.

이러한 저축률의 상승에 따른 자본축적의 제고는 임금률의 상승을 가져와 전반적인

노동공급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연금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들 대안들( , ,

) 모두 기금배율을 16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대안이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

다. 먼저,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이들 정책대안들은 모든 세대에 걸쳐 후생의 감소를

야기하고 있으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후생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래세대들의 후생은 대체적으로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정부안 의 경우 일부세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세대

의 후생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대안별로는 기획단안의 경

우가 정부안들에 비하여 미래세대의 후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후생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존가

입자 집단에 속하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경우, 현행 방식에 비하여 연금급

여수준이 대폭 하향조정되고 또한 연금보험료율의 대폭적인 인상의 영향을 받는 세대

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 집단의 연금급여수준의 하향조정은 연금급여산식의 개정에

의한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자들의 소득포착률이 낮아 기초연금

(균등분 연금)의 하락하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기존가입자 미래세대의 경우는 연금급

여율의 하향조정과 더불어 현행 방식하에서 연금기금 고갈시 연금재정의 적자분을 조

세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하던 것을 연금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현행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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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연금재정을 소비세의 비중

이 높은 조세수입에 의존할 경우,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경제적 능력이 큰 신규가입

자들의 연금재정 부담이 높은 반면, 연금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소득포착률

이 높은 기존가입자들의 연금재정 부담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신규가입자들의 경우,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후생수준은 연금급여율의 대폭적인 하락으로 인해 감소

하고 있는 반면 연금제도개혁을 통해 미래세대의 연금재정의 부담이 경감되고 연금재

정을 연금보험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소득포착률이 낮은 이 집단은 연금재정

부담의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제도와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후생수준이 증가하

고 있다.

정책대안별 후생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하면, 기획단안, 정부안 , 정부안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에 따른 소비와

노동공급의 패턴을 결정짓는 식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식 (15) (18)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다(편의상 연령과 집단을 나타내는

하첨자는 생략하기로 한다).

( 1+ ct ) c t = [ ( 1 + r t ( 1 - kt - yt) ] [ t/ t - 1] ( 1+ ct - 1 ) c t - 1 (15)

l t = [ ( 1 + r t ( 1 - kt - yt) ] [ t/ t - 1] - ( w *
t / w *

t - 1) l t - 1 (16)

t = [ 1+ ( w *
t / ct)

( 1 - )] ( - )( 1 - ) (17)

w *
t = w t e t( 1 - ( yt + lt+ sst t)ap t) + *

t (18)

이들 식들은 한 개인의 연령별 소비패턴과 여가소비의 추이가 세후임금률과 이자율

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이 존재하지 않아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여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왜곡이 없는 경제를 준거로 할 때 높은 수

준의 연금보험료는 식 (17)과 식 (18)에서 보여지듯이 각 개인의 소비와 여가의 변화

율을 변동시킴으로써 자본축적과 노동공급 패턴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세원

의 규모가 소비와 소득 등에 비해 작은 노동에 대해 부과되는 연금보험료는 일정수준

의 연금재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연금보험료율이 요구되므로 노동

과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소득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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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률이 높은 기존가입자는 소득포착률이 낮은 신규가입자에 비하여 높은 후생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일 노동소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비교적 큰 소비와

소득에 분산하여 연금재원을 조달할 경우 비교적 낮은 소비세율, 소득세율 그리고 연

금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자본축적과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을 상당수준

줄일 수 있다. 특히, 소득포착률의 규모와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소

비에 과세하여 재원을 조달할 경우 집단별 연금재정부담의 형평성에도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연금재정의 일부를 조세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가정

한 현행방식에 비하여 정부안들에 비하여 기획단안이 미래세대들의 후생수준을 증대

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또한 집단별로 후생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일부 설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을 조세방식으로 조달하

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기획단안과 정부 입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부안 에 조세

방식을 가미한 대안이 각각 정책대안 과 이다. 정책대안 와 는 각각 정책대

안 와 정책대안 에 비하여 자본축적량과 노동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위 식 (15) 식 (18)에서 볼 수 있듯이 세원의 크기가 큰 소비세와 소득세에 의

존함으로써 낮은 한계세율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자본축적과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

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들 대안은 기존가입자의 후생수준

향상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신규가입자의 후생수준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는 집단별 소득포착률의 차이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한 경우는 신규가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향후 50년간

80%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가상적인 상황에 정부안 을 적용시킨 것이다. 과표양

성화율의 향상은 대체적으로 후생비용의 균등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16>

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세대의 후생수준이 거의 균등해지고 있으며 기존가입자의 후

생비용이 신규가입자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가입자의 소득

포착률의 향상과 더불어 기존가입자의 연금의 내부수익률이 신규가입자들보다 높아지

고 있다는 점이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규가입자의 과표양성화율이 향

상됨에 따라 표준보수월액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연금급여 수준이 상승하여 경제 전

체적으로는 연금재정의 부담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후생수준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과표양성화율의 제고와 더불어 연금급여의 하락을 통한 자본축적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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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 왜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연금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의 전체적인 결과는 소득계층간 형평성 제고는 국

민연금급여 산식상의 소득재분배 요소의 강화보다는 연금재원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포착률의 차이로 인해 연금급여산식상의 재분배 요

소의 강화는 과표양성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원의 역분배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

라서, 과표양성화율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연금재정의 일부를 조세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만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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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 4월로 예정된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자영업자로의 확대

에 따라 최근 확정된 국민연금제도개선안(정부안 )과 그간 논의된 개선안의 효과를

세대간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간 후생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먼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기존가입자와 신규가

입자간의 과세당국에 의한 소득포착률의 차이를 추정하였으며, Auerbach &

Kotlikoff(1987)에서 사용한 세대중복모형을 다경제주체 세대중복모형으로 확장하였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고용주로 구성된 국민연금제도 기존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당국의 소득포착률은 약 98%,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은 약

50%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소득포착률의 차이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강한 정부에 의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야기할 이들 두 집단간 자원의 역분배 가능성을 잘 설명해 주

고 있다. 즉, 평균적으로 경제적 능력에 우위를 차지하리라 예상되는 신규가입자의 소

득포착률이 낮기 때문에 기존가입자들로부터 신규가입자들에게 소득재분배가 이루어

지는 소득의 역분배 현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간 형평

성 제고는 국민연금급여 산식상의 소득재분배 요소의 강화보다는 연금재원을 적절하

게 선택하는 것에 달렸으며, 연금급여 산식상의 재분배 요소의 강화는 과표양성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상태를 전제로 하여 그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오히려 자원의 역분배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과표양성화율의 향상

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연금재정의 일부를 조세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

해 볼만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과표양성화율이 단기간내에 향상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연금재정의 일부를 조세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

용에 따른 소득이 역분배 현상을 다소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재원에 대

한 의존의 정도와 세원의 선정에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재원에 대한 의존의 정도는 국민연금제도가 수행해야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정도에 대한 가치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노령인구에 보장해

주어야 하는 최저생계비의 수준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제도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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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간의 역할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세원의 선정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고 있는 각 세목의 제도상 세무행정

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세목의 세부담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검토와 각 세목의 효율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인 사항에 대한 고려 이전에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재정의 원천을 소비과세

와 소득과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13]과 [그림 14]

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과세가 소득과세에 비하여 비교적 효율적이고 공평한 연금재

정의 원천으로 평가된다. 기존가입자의 경우, 특히 미래 세대의 후생수준은 연금재정

의 일부를 소비과세에 의존한 경우 상당한 후생수준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신규가입

자의 경우 후생수준의 변화가 극히 미미하였다. 다만,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현

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후생수준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연금제도에 따른 후생비용의 규모가 미래세대에 비하여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재세대가 감수하여야 하는 후생비용의 증가는 그리 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앞에서

도 지적하였듯이 소비과세가 소득과세에 비하여 비교적 효율적인 조세이며, 일부 계

층에 대한 소득포착율이 매우 낮은 상황하에서는 소비과세가 소득과세보다 공평과세

를 달성하기 보다 용이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연금재정의 일부

를 소비세 수입에 의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

세 중에서도 특별소비세 등 특정 물품에 국한되어 부과되는 조세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같이 전 상품에 과세되는 조세에 부과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가 있으

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결정은 각 세목의 제도적 세무행정상의 문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포

착률의 추정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

해 대우패널자료을 이용하여 소득포착률을 추정하였다. 소득포착률 추정시, 패널자료

상에 보고된 소득을 소득세 신고 및 부과시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비지출

법에 의해 추정된 소득과 비교하여 소득포착률을 추정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패널자료상에 보고된 소득이 신고된 소득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

라 본 연구에서 추정한 소득포착률의 신뢰도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소득세 신고소득

과 보다 근접한 자료를 이용한 소득포착률의 추정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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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장실패가 없는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경제

를 상정하였다. 따라서 이 상황에 국민연금이라는 정부의 개입을 도입할 경우, 경제주

체들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와 전반적인 후생수준은 하락하게 된다. 본 연구의 목

적이 국민연금 개혁안들 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하는데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유효성이 있지만, 국민연금제도 도입 자체의 후생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도입 자체의 후생분석을 목적을 위해서는 민간 연금시장

의 실패 등을 감안한 모형의 개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대안의 효과를 비교할 때 집단간 세대간의 후생의 재분배를 볼 수 있는데 이

러한 면에서 정책대안의 유효성을 비교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연

금급여율의 대폭적인 하락에 의해 미래세대에 전가된 연금재정의 부담의 일부를 완화

할 경우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후생의 재분배는 필연적이며, 소득포착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집단간의 소득재분배는 정책효과의 평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두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세대의 후생

에 대한 가중치의 선정 혹은 순수한 효율성에 의한 분석, 예를 들어 Auerbach &

Kotlikoff(1987)가 제시하고 있는 LSRA(Lump Sum Redistribution Authority)에 의한

Pareto Efficiency에 의한 정책대안의 비교 등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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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의 세대간 세대내 재분배 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최근의 제도개선안들이

국민연금제도의 기존가입자와 1999년 4월 확대적용 대상자들간 그리고 세대간 자원의

재분배와 후생수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기존가

입자와 신규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다경제주체

일반균형 세대중복모형(A Muli- Agent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이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항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신규

가입자와 확대적용자간의 소득포착율의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급여 산식상 강한 소득

재분배 요소를 지니고 있는 정부의 제도개선안은 집단간 소득의 역분배 현상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신규가입자의 실

제소득은 기존가입자에 비하여 높지만, 낮은 소득포착율은 이들 집단의 표준보수월액

이 기존가입자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간 재분배 측면에서는 연금보험

료율의 급격한 인상과 높은 수준의 연금급여율의 유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은

노동공급과 자본축적의 왜곡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높을 후생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한 소득계층간 형평성 제고는 소득포착률이 집단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연금급여산식상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보

다는 보다 적절한 연금재정의 재원확보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연금재

정의 일부를 중앙정부의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해볼 만하다고 사

료된다. 또한, 세대간 연금재정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연금급여 수준의 추가적

인 인하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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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 he Inter- and Intra- Cohort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Reform of National Pens ion System in Korea

Chun, Young Jun

In this paper, an evaluation of the recent reform plans for the National Pension

System (NPS) is performed. A special emphasis is on redis tribution of welfare

across generations and between current insurants of the NPS and new insurants ,

w ho are going to be covered by the NPS from April, 1999. F or this purpose, the

income capturing rates for current participants and new participants (the

self- employed in urban area) are es timated using panel data and a multi- agent

general equilibrium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is constructed. T he results of

the policy simula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 s .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income capturing rate acros s groups and its s trong redis tributive element, the

revis ion plan of the Korean Government causes the adverse intra- cohort

redis tributive effects . Even though the average actual (real) income of the new

participants is higher than that of the current insurrants , low income capturing

rate for new participants makes their reported income low er than that of the

current insurants . F or the intergenerational aspect, the Government Plan including

a drastic increase in the contribution rate and maintenance of high level of pension

payment level is found to cause w elfare los s for the future generations through a

distortion of labor supply and capital accumulation. More proper selection of source

of pension budget such as Central Government tax revenue and decrease of

pens ion benefit level are sugges ted in order to promote equity across income

clas ses and to enhance the w elfare of the future generations .

- 65 -


	정보 98-13
	목 차
	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2.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국민연금제도 개선 건의안의 검토

	Ⅲ. 확대적용자 과표누락률 추정
	1. 확대적용자의 실태
	2. 확대적용자의 소득포착률의 추정

	Ⅳ. 정책시뮬레이션
	1. 모형
	2. 모형 캘리브레이션
	3. 결과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표목차
	<표  1> 국민연금 종별가입자 현황
	<표  2>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율
	<표  3>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 급여구조
	<표  4> 주요국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
	<표  5> 국민연금기금 부문별 수익률 추이
	<표  6> 건의안의 주요 내용
	<표  7> 급여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수준 및 재정추계(정부안)
	<표  8> 전산업 종사상 지위별 인구분포
	<표  9>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상 지위별 인구분포
	<표 10> 국민연금가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
	<표 11> 소비함수 추정결과
	<표 12> 대안별 연금급여산식
	<표 13> 정책대안별 연도별 연금보험료율
	<표 14> 정책대안별 연도별 연금급여 개시연령 조정
	<표 15> 정책대안별 자원배분
	<표 16> 정책대안별 후생효과
	<표 17> 정책대안별 연금급여와 갹출금의 비교

	그림목차
	[그림  1] 노인인구 부양비율
	[그림  2] 세대별 후생수준 추이(국민연금 부재시)
	[그림  3] 연령별 임금율 추이(국민연금 부재시)
	[그림  4] 연령별 소비량 추이(국민연금 부재시)
	[그림  5] 연령별 노동공급 추이(국민연금 부재시)
	[그림  6] 연령별 차산소득 추이(국민연금 부재시)
	[그림  7] 정책대안별 후생효과Ⅰ(기존가입자)
	[그림  8] 정책대안별 후생효과Ⅰ(신규가입자)
	[그림  9] 정책대안별 후생효과Ⅱ(기존가입자)
	[그림10] 정책대안별 후생효과Ⅱ(신규가입자)
	[그림11] 정책대안별 후생효과Ⅲ(기존가입자)
	[그림12] 정책대안별 후생효과Ⅲ(신규가입자)
	[그림13] 정책대안별 후생효과Ⅳ(기존가입자)
	[그림14] 정책대안별 후생효과Ⅳ(신규가입자)


